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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

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high growth of the Korean societ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 incidents and 

accidents, while safety regulations, such as the firefighting sector,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expectation of people 

desiring safety. This study survey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operation centered on the fire service 

public officers in Gyeonggi-do and Gangwon. As a result of the main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rrange and carry out 

excellent investigative manpower, such as lawyers and professional career veterans in the fire department,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firefighting headquarters, and frontline fire departments.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a special task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set up in the above agency, and the planning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work should 

be solved through subdivision of the fire special enforcement officer tasks, and the judicial cases that are difficult to be 

handled by the local fire station.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field of fire - fighting specialists' needs 

for more specialized education and various disaster fiel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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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 업무는 1961년 ｢사

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 시 최초로 법제화 된 이

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 

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소방특사경이 수

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소방사범은 증가 추세로 

이로 인한 범죄 또한 다양화 ․ 광역화 ․ 지능화 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범죄수사의 기본 원

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 보장을 실현하여

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에 소방특사경은 각종 법령절차

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다

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

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

히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

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소방조직에서 

그간의 전문적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으로 수사역량

이 축적된 자체 소방특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기

도는 전국 최초로 2014년도에 재난안전본부에 특사경 전담

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수사전문 인력을 배치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2016년 각종 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소

송 업무와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여, 법무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다. 전담팀은 법적 보호가 더욱 요구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시 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피해를 당한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방특

사경 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

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

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1)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직무나 법률 또한 보완 및 개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

사경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

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를 통한 정확

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통계 자

료로 소방특사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 및 연구조사 내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 

강화 연구
(2)
등에서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 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 등 그 동안 소방특사경에 

관한 선행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방특사경 직무연수과정에 참여한 대상

자(임의표본추출)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60부(경기도 34개 소방서 각 5부 및 강원도 16개 소방

서 각 5부)를 직무연수 및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209부를 

회수(회수율 80.4%),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는 법적 ․

제도적 요인에 관한 질문과 전문성 요인에 관한 요인 및 

수사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소방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

안과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 분석 데이터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SPSS 

19.0 Window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전체 

응답 경향과 분포 등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평균 분석을 통해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3. 분석 결과 

3.1 법 · 제도적 요인

소방특사경 연구대상자의 법·제도적 요인에 관한 설문

을 분석한 것은 Table 1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소방특

사경을 위한 전담조직이 확보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209명 중 85명(40.7%)과 ‘보통이다’라는 응

답 71명(34.0%)으로 전체 응답자 209명 중 비슷하게 응답

하였다. 이는 각 일선(소방본부 포함)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소방특

사경으로 지명되어 활동하는 인원이 총 1,614명(경기도 

411명)중 소방특사경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58명

으로 전국 소방특사경 대비 약 3.93%만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3

. ‘소방특사경을 위한 법적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라고 답한 응답이 총 209명중 

과반인 104명(유효 49.8%, 이하 %)으로 나타났다. 68명

(32.5%)은 ‘법적제도가 정비가 되어있다’고 답하였다.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목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를 정함 나) 직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 및 검사장 

지명에 의한 의함
(4)
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

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

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라고 명시되어 

있다
(4)

. 사법경찰관리의 유형을 보면 가) 경찰청 소속(형사

소송법 제196조) 와 나) 검찰청 소속(검찰청법 제47조) 와 

다)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일반사법경찰관과 특

별사법경찰관의 관계 (1) 직무 수행 시 상호간 성실 협조 

의무(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등이 명시되어 있

다.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법 규정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

리 직무규칙(법무부령 제917호, 2018년 1월 30일, 일부개

정)에 총85조의 조문에 비교적 특사경에 대한 법적제도가 

잘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 앞으로 꾸준한 제도 

보완을 통해 법률 개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방특사경을 위한 법적지원이 원활한가’에 대한 질문

에는 현재 209명 중 110명(52.6%)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사람도 9명(4.3%)이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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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Legal system, support and legislation, delegated organization, fire administration).

Division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ecure a 

Dedicated 

Organizatio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Smooth Legal 

Support

Unification of 

Laws 

(Regulations)

Establishment 

of a Fire 

Department

N
Available 209 209 209 209 209

Missing 0 0 0 0 0

Average 2.4928 3.2105 2.7943 2.8182 2.5742

Standard Deviation .88317 .74916 .77878 .72421 .82363

Sum 521.00 671.00 584.00 589.00 538.00

Table 1. Laws and Institutiona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3호, 2017.12.19., 일부개정, 사법

경찰직무법(약칭)]
(4)
에 소방특사경의 법적지위 및 범위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련 법 규정이 상

세히 규정되어 있다. ‘소방특사경을 위한 법령(규정)이 일

원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Table 1과 Figure 1 참조. 다

음으로 ‘소방특사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소방행정 기구가 

마련되어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

자가 209명 중 93명(44.5%)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75명

(35.9%) 등으로 아직도 소방행정이 소방특사경 업무를 지

원하는데 있어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각 일선 소방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화재진압·구조·구

급·생활민원 등)가 많은 관계로 특사경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결과라 사료된다.

3.2 전문성 요인

소방특사경의 전문성 요인에 관한 질문을 분석한 것은 

Table 2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특사경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긍

정적으로 ‘그렇다’가 90명(43.1%)이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소방특사경이 49명(23.4%)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전혀 직무 전문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답한 

소방특사경이 전체 209명 중에 64명(30.6%)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조

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3)

.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총 

119명중 소방학교 43명, 법무연수원 31명, 기타교육 3명, 

사이버교육 3명 등 총 80명이 교육이수 하였다. 이 중 정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법원연수원 교육은 26%에 해당되는 

31명이 이수하여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특사경 양성이 필요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6)

.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 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설문에 응한 209명 중 ‘연속성이 결여된다’가 135

명(64.6%)로 절대적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영향을 미친다’

가 67명(32.1%)으로 ‘그렇지 않다’ 7명(3.3%)의 절대적 우

위를 점하였다. Cho
(7)
은 2014년 12월경 OO소방서 OO안전

센터에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화

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

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과 소방특별조사 조치명

령 불이행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 2 제1호의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시점(2014년 12월 31

일)부터 시정보완 명령기간을 총 4차례나 연기 또는 재발

부하여 최종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2016년 2

월 4일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한 사항으로 이때

의 전담 소방특별조사 담당자는 4차례 보직변경이 있었다.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가 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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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Professionalism Factor

Related 

Professional 

Education 

Lack of 

Business 

Continuity 

Due to 

Frequent 

Greetings

Hol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Degrees, 

Etc.)

Familiarity 

with Related 

Business 

Processing 

Knowledge

Presence or 

Absence of 

Job 

Capability

Experience in 

Case Posting

Is There a 

Burden on 

the Parallel of 

Tasks

N
Available 209 209 209 209 209 209

Missing 0 0 0 0 0 0

Average 3.0574 4.0478 2.1100 2.8708 2.8804 2.7225 4.0144

Standard 

Deviation
1.10791 .81312 .79804 .70545 .67940 1.13490 .89054

Sum 639.00 846.00 441.00 600.00 602.00 569.00 839.00

Table 2. Specialist Facto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Figure 2.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lated work knowledge and professional training, job statutes,
dedicated organizations, fire brigade Etc).

기술 부족 등 수사업무 부담으로 서로 업무를 미룬다거나 

담당자의 잦은 인사와 보직변경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소방특사경 업무를 

위한 전문자격(학위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Table 2와 Figure 2 참조. 또한 ‘소방특사경 업무를 위해 관

련 업무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23명

(58.9%)이 ‘보통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가 50명(23.9%)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 서비스 통

계
(6)
에 따르면 총 119명중 근무기간이 1년 이하 79명(66%), 

1∼2년 이내 34명(29%)으로 95% 이상이 2년 이하의 근무

기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무연수로 인해 전문성과 경험 면

에서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다음은 ‘직무역량을 가지

고 있는가’라는 대답에는 ‘보통이다’가 134명(64.1%)와 ‘그

렇지 않다’가 42명(20.1%)로 직무를 잘 수행하는 능력인 역

량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3)

. Kim
(8)
는 행정안전

부 소방청 소속 특사경이 다른 특사경보다 수사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 전체 특사경이 전문화율은 38%

로서 중앙부처가 37%, 지자체 39%, 소방청이 15%로 다른 

부처 특사경보다 전문화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 

다음은 ‘사건 송치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송

치를 해본 경험이 적었거나 없다’가 전체 209명 중 146명

(69.8%)으로 사건 송치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2/3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송치에 따른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송치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는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3년간 소방특사경 사

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4,249건(2014년 

1,312건, 2015년 1,394건, 2016년 1,534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경기도는 총 1,000건(2014년 345건, 2015년 300건, 2016

년 355건) 등으로 소방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9)

. Jeon
(2)
은 특사경을 운영하는 891개 공공기관 

중에서 검찰송치 실적을 그룹별로 묶어보면, 1001건 이상

의 송치실적은 24개 기관으로 전체에서 2.7%로 소수 비율

을 차지했고, 10건 이하의 실적을 가진 기관은 444개로 전

체에서 49.8%를 차지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마지막으로 ‘고유 업무와 특사경 업무의 병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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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vestigation Environmental Factors

Manual 

Handling of 

Work

Presence of 

Investigations

Availability 

of 

Investigative 

Equipment

Presence of 

Investigative 

Agency and 

Air Control 

System

Seamless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Standardizati

on of 

Business 

Processing

Avoiding the 

Number of 

Activities

Chief 

Engineer’s 

Interest

Whether or 

not the 

Morale of 

the Person 

in Charge is 

Lowered

Whether 

There is a 

Rebound 

Against a 

Forcible 

Investigation

N
Available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Missing 0 0 0 0 0 0 0 0 0 0

Average 3.1148 2.9617 2.8852 2.7177 2.8086 2.9187 3.5885 3.0670 3.2679 3.4833

Standard 

Deviation
.68375 .88169 .80037 .78552 .74790 .64158 .85094 .87448 .84636 .80918

Sum 651.00 619.00 603.00 568.00 587.00 610.00 750.00 641.00 683.00 728.00

Table 3. Environmental Factors of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Figure 3.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by investigation environmental factor.

부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

각 74명씩(35.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51

명(24.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없었으며 ‘느끼지 않는

다’는 10명(4.8%)에 불과하였다. 소방특사경 담당자 대부분

이 화재조사(33.8%)와 방호업무(14.5%)을 겸직하고 있으며, 

업무과중으로 체계적인 사법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을 느

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소방특사경 전체 411명 

중 업무 전담자는 32명(8%)이고, 다수가 화재조사 및 예방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
(10)

. 또한 강원도의 경우 소방특사

경으로 지명되어 활동하는 인원 총 119명 중 특사경 업무

를 전담하는 경우는 없으며, 부서 관리자(15명)를 제외하

고, 방호업무 27명 화재조사업무 45명 구조구급업무 25명 

기타업무 7명으로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 이는 

소방특사경의 업무만 전담 할 수 있게 해 사법권을 엄정하

게 집행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수사환경 요인

소방특사경 수사환경 요인에 대한 질문 결과를 Table 3

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업무추진 매뉴얼이 구비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2명(29.7%)이 ‘그렇다’라고 답

하였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109명(52.2%), ‘그렇지 않

다’라는 일부 응답자가 38명(18.2%)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아 시급히 업무추진 매뉴얼이 일선 소방서에 구비되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각 소방

본부에서 업무추진 표준 매뉴얼을 계발 ․ 보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방특사경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사 

장구가 구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선 소방서에 143

명(68.5%)이 ‘갖추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6명(31.5%)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갑 108개, 삼단봉 108개, 디지털 카메라 36대, 휴대용 녹

음기 37개 및 방검조끼 108개, 헬멧 108개 등이다
(11)

. 반면 

강원도의 경우는 소방특사경을 위한 전용장비는 전무한 형

편이다. Kim
(12)

은 최근에 구급활동 중에 소방대원이 종종 

구급 서비스 수혜자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계기로 ｢소방 기본법｣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선에서 특사경 전문분야 수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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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사 장구가 전체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

극 지원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특사경 업무 추진 

시에 소속기관(상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Table 3과 Figure 3 참조. ‘특사경 업무가 다른 수사

기관과 공조체계가 확립되어 운영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97명(46.4%)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84명(40.1%)으로 긍정적인 응답자 28명(25.9%)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면 아직도 서로간의 

수사공조 체계가 많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김경수
(13)

는 

범죄수사규칙(1991년 7월 30일 경찰청훈령 제57호 제정) 

제3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제17조∼제21조) 제17

조(공조의 원칙)의 내용을 보면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

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조 수사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한 규정을 사용하여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 간에 떠넘기기식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문

제점이 있기에 각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별사법경찰분

야는 특별사법경찰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일반 업무사범

은 일반사법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사기관 간 원활하게 협력 하는가’

하는 질문은 Table 3과 Figure 3 참조. ‘특사경 업무처리 절

차가 표준화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128명

(61.2%), ‘매우 그렇다’가 32명(15.3%)으로 긍정적인 답변

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대답인 49명(23.5%)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특사경 업무처리 절차가 많이 표준화

되었다고 생각하나 아직 일선 소방서 수사관들은 표준화가 

더 보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각 소방서에 특사경 업무처리 절차(서) 표준화가 시

급함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사경 활동이 때로는 위험

하고 번거로운 수사 활동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는 응답자 대부분인 119명(56.9%)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명(32.1%)이 ‘보통으로 느낀다’ 일부 23명

(11.0%)만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

선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위법사범을 지적하다보면 심적 부

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범죄를 부인하며 과

도한 물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때 심적 부담감을 느

낀다고 대답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부

족한가’에 대해 묻는 질문은 Table 3과 Figure 3 참조. 다음

으로 그러면 ‘기관장의 관심이 덜해서 담당자로서 업무의 

사기가 저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6명(45.9%)가 ‘보

통이다’, ‘매우 그렇다’가 77명(36.9%), ‘전혀 그렇지 않다’

가 36명(17.2%)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사기가 

저하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기관장이 범죄를 예방하

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지역에서 여러 여건들을 고려

할 때 일부는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yun
(14)

도 소방특사경 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일

선 소방특사경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특사

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며, 이를 위해 지원적 환경과 권한 및 신분 보장이 필요하

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속히 기관장이 특사경 업무

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때 직원의 사기는 물론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리라 사료된다. ‘특사경 수사업무 

중 피의자, 참고인 등이 때때로 반발하는가’라는 질문에 ‘매

우 그렇다’라는 응답자가 103명(49.3%), ‘보통이다’가 87명

(41.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명(9.1%)으로 여전히 법령

위반에 대한 강제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3.4 인적 요인

다음은 소방특사경 인적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은 Table 4

와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해 만족 하는

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사람이 불과 16명(7.7%)

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124명(59.3%)으로 ‘전혀 그렇

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69명(33.1%)으로 긍정적

인 응답 8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사경의 업무 담당자인 

수사관에게 근무성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격무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여겨진다. ‘특

사경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0명

(9.6%)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03명(49.3%)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123

명(58.9%)으로 과반수를 상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86명(41.1%)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 화재조사, 예방 및 방호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546명(33.8%), 경기도는 126명(30.6%)

으로 나타났다
(3)

. ‘특사경 업무 처리함에 있어 직위가 보장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Table 4 및 Figure 4 참조. ‘소방기

관에서 처리하는 특사경 업무를 신뢰할만한가’라는 질문에

는 긍정적인 응답인 ‘매우 그렇다’가 66명(31.6%), ‘보통이

다’가 96명(45.9%)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19명(9.1%)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응

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사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

평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신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가 타 부서 업무량보다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86명(78.2%)

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14명(54.5%)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불과 9명(4.3%)으로 나타난 것으

로 볼 때 특사경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사경 업무가 아닌 타부

서로 이동을 희망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87명(41.7%)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99명

(47.4%)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특사경 업무가 격무부서

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23명

(11.0%)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특사경 업

무 선호도가 큰가’라는 관한 질문에는 반대로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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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Human Factors

Satisfaction 

with Work

Presence or 

Absence of 

Professional 

Manpower

Guarantee of 

Position 

(Identity)

Reliability of 

Work

Compared 

with other 

Department’s 

Workload

The Presence 

or Absence of 

Movement to 

other 

Departments

Business 

Preference 

Size

N
Available 209 209 209 209 209 209 209

Missing 0 0 0 0 0 0 0

Average 2.6746 2.6411 2.7751 3.2249 3.4402 3.3828 2.2871

Standard 

Deviation
.73992 .71416 .79793 .64462 .69165 .85310 .80496

Sum 559.00 552.00 580.00 674.00 719.00 707.00 478.00

Table 4. Personne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Figure 4.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by human factor.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125명(59.8%)으로 ‘선호 한

다’라는 응답이 8명(3.9%)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76명(36.4%)으로 아직 특사경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선호도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5 제도의 활성화 방안

향후, 특사경 업무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가 Table 5와 Figure 5에 나타나 있다. ‘특사경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부처, 광역시 ․도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인 

163명(78.0%)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불과 3명

(1.4%)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공조가 절실하다고 조사되었

다. Kim
(15)

는 사고의 변화를 위해서 고착화된 사고로는 변

화된 사회에 적응이 힘들다고 하며 현,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 지방특사경은 지방검사장이 지명하여 그 활동 관할이 

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

로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수사범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 검찰총장이 사법경찰

을 지명하여 전국 단위의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소방조직의 특사경 전담

부서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가’라는 응답에는 많은 응답

자인 175명(83.7%)이 전담부서(인력)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다. 전국 소방공무원 44,121명 중 소방특사경으

로 총 1,614명의 특사경이 지명 운영(소방청, 전국 18개 소

방본부 및 210개 소방서)되고 있다
(3)

.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전문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

서인력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Nam
(16)

도 특사경의 전문성 향상과 적극적인 조사를 위

해서는 운영 인력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일선 소방서에 2

인 이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1인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둔 소방특사경의 전담부서(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특사경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 한가’라

는 질문은 Table 5와 Figure 5 참조. ‘특사경 전문수사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절대다수인 187

명(89.4%)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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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ctivation Plan of Special Police System for Judicial Polic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Whether a 

Dedicated 

Department 

and Dedicated 

Personnel are 

Secured

Relevant 

Statute 

Maintenance 

Necessity

Whether it is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Specialist 

Training 

Program

Promo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Lack of 

Publicity or 

Lack of 

Understanding

Limitations of 

Active 

Cognitive 

Investigation

Whether 

Crime 

Information is 

Shared among 

Team 

Members

Need for 

Various 

Investigation 

Manuals

N
Available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Missing 0 0 0 0 0 0 0 0 0

Average 4.0383 4.1866 3.9904 4.2105 3.7943 3.5885 3.8373 3.9043 4.1148

Standard Deviation .73280 .75868 .74026 .64576 .78493 .88961 .83340 .75983 .66954

Sum 844.00 875.00 834.00 880.00 793.00 750.00 802.00 816.00 860.00

Table 5. Questionnaire on Activation Plan of Fire Police Special Police System

Figure 5.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of activation plan.

응답자는 불과 2명(1.0%)으로 나타났다. 소방학교, 법무부 

법무연수원, 검찰 ․ 경찰청 등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

사관 양성 프로그램에 의한 수사기법을 배워 전문분야 지

식이 습득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특사경 홍보가 

부족 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도 ‘매우 그렇다’가 131

명(62.7%), ‘그렇지 않다’가 불과 6명(2.9%)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아 대국민 홍보 또한 특사경 업무의 중요 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홍보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장애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Table 5와 Figure 5 참

조. 다음으로 ‘현재 특사경 범죄 정보 수집·분석체계로는 한

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138명(66.0%) 

답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불과 9명(4.3%) 

답하였다. 일부 소방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사경 업무

를 다루다보니 검찰 ․ 경찰처럼 체계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

집·분석하여 수사를 하는데 한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팀원 간 범죄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인 152명(72.8%)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일부 7명(3.3%)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계속되는 팀원 간 범죄

정보 공유에 대한 소통이 수사 활동에 도움이 됨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는 범

죄현장에 맞는 다양한 수사 매뉴얼이 필요 한가’라는 질문

에도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가 175명(83.7%)으로 답하

였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단 1명(0.5%)만이 답하

였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수사 매뉴얼이 계발 

보급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인구 사회학적 배경

본 설문(Table 6)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첫째,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는 성별’을 묻는 응답으로 총 209명 중 남성이 절대 다수

인 203명(97.1%)이고 극소수인 6명(2.9%)만이 여성으로 업

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사경의 임무

가 현장을 위주로 수사(할동)하는 특수성 때문에 소속 기관

장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자인 Lee
(17)

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강

인한 체력과 함께 수사를 하는 대상이 대부분 남성이고 화

재현장 등 수사 장소 및 수사의 성격상 거친 부분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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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ender Age Duration of service

Man Woman 20‘s 30s 40s 50 or More
Less 

than 5 
Years

Less han
5∼10
Years

Less 
than 10 
to 15 
Years

15∼20 
years
Under

More than 
20 Years

203 6 2 44 120 43 16 19 78 20 76

Classes Education
Investigative 

Career

Fireman
Fire 

Brigade
Fire 

Station
A 

bomber
Firewood

Fire Brigade
More Than

High 
School 

Graduate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College 
Graduate

Graduate 
School 
More 
Than

1∼2
Years

6 17 71 76 38 1 27 63 100 19 153

Table 6. Basic Particula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Sex, Age, Duration and Class, Education, Investigation History)

또 여성소방공무원은 간호사 등 특별채용의 형태로 구급분

야에 많이 선발이 되어 근무 중이며, 소방일반(화재진압) 

또는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두 번째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

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40대(120명, 57.4%) 그룹이 단연 

많았으며, 30대(44명, 21.1%)와 50대(43명, 20.6%) 그룹으로 

나타났고 20대 그룹은 단 2명(1.0%)으로 특사경 업무는 업

무특성상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총 재직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0∼15년(78명, 37.3%), 20년 이상(76명, 36.4%) 재직자가 

비슷한 근무 년 수를 보였고, 5∼10년 미만과 15∼20년 미

만이 비슷하였고 5년 미만(16명, 7.7%)이 가장 짧았다. 일

선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을 평균 20∼30년으로 계산할 때 

중간 기간인 10∼15년 사이가 가장 활발한 수사 활동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년 이하가 1,391명(86%) 2년 이상 

223명(14%)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소방위 이상이 320명

(78%), 2년 이상 91명(22%)으로 나타났다
(7)

. 네 번째 ‘현, 

계급’을 묻는 질문에는 소방위 그룹이 76명(36.4%), 소방장 

그룹 71명(34.0%)로 선두 그룹을 지켰는데 이는 어느 정도 

소방 특사경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풍부한 중간 계급층에

서 나타났다. 소방경은 38명(18.2%)으로 간부 그룹에 해당

하는 직급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특사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룹이다. 이에 반해 소방령은 소방서 과를 대표하는 

직급 관리자로서 단 1명(0.5%)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소방

사는 6명(2.9%)으로 업무의 숙련도가 미흡한 그룹 군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소방위 이상이 1,154명(71.5%) 소

방장 이하가 460명(28.5%)이고 경기도는 소방위 이상이 

282명(68%, 소방장 이하가 129명(32%)으로 나타났다
(7)

. 강

원도는 소방위 이상이 80명(67%), 소방장 이하가 39명

(33%)로 소방위 이상의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7)

. 마지막 질문으로 현, 특사경 학력을 살펴보면 4

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 209명 중에 100명(47.8%)으로 절

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전문대 졸업자가 63명(30.1%)로 나

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자도 19명(9.1%)으로 나타났다. 수사

경력은 1년(이하)가 전체 209명 중 116명(55.5%)으로 과반

을 넘었으며 2년(이하)가 37명(18%)으로 이 둘을 합치면 전

체 특사경의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풍부한 수사경

험이 요구되는 업무에 소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년은 16명, 4년 6명, 5년 11명과 6년부터 8년까지가 3명, 10

년 이상 장기 근무하며 특사경 업무를 보는 이도 4명이나 

되었다.

 

4. 결  론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 

보완하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소방특사

경의 자체 업무 만족도 및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소방 사

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특사경 업무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로 제안하였다.

1) 전국적인 소방특사경은 1,614명으로 이중 특사경 업

무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지극히 낮은 58명(3.6%)뿐으로 향

후, 사법업무 비중이 많은 소방서는 2인 이상(경찰관 1인, 

경찰관리 1인)을 두고, 부득이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방서

는 1명(경찰관)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사건

업무 처리가 되도록 제도화 한다.

2) 소방특사경의 전문수사기관 양성과정 위탁교육(소방

학교, 법무연수원, 경찰학교 등)을 통해 우수한 특사경 수

사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변호사, 전문경력관(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각 분야의 

전문경력관의[전공 분야: 화공,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의 전문 의견을 충분히 반영) 등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운영함으로서 올바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소방특사경 특별사법경찰수사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 일선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전문 수사기관

(검찰청)파견 (소방)근무자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방안

을 마련한다. 

5) 소방특사경은 전보제한 등의 법(제도) 개정을 통해 장

기적으로 안정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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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근무평적 평정을 고려하여 가점 및 성과급 등)를 부여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6)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광역 시·도 소방

본부(일부, 전담부서가 운영 중임) 및 일선 소방서에 특사

경 전담부서를 구성, 설치하여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

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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